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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. 12. 5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위

1. 심 사 경 과 

 가. 제출일자 : 2013년  11   14일

 나. 제 출 자 : 등포 청장

 다. 일자 : 2013년 11  19일 

 라. 상정일자 : 제179  등포 의  제2차 정례  제4차 행정위 (2013. 11. 26) 상정 의결

2. 제안 명의  ( 제안 명자 : 행정 장 승   ) 

 가. 제안이유

   ○ 공무  종 에  능 과 계약 을 폐 하고 일반 공무 으로 임 하는  

      내 으로 「 방공무 법」이 개정(2013.12.12)시행 에 라 이를 반 코자 함.

 나. 주 골자   

   ○ 정 의 총수 : 변동없음

     - 총 정  : 1,288명 (총 정  내에  정 조정)

     - 일반  : 1,282명 / 별정 ·정무  : 5명 / 연  : 1명

   ○  나. 종류별 정 책정  조정 - 안 제3조제1항 련【별 1】

  일반 능 별정 ․정무

   행  78% 이상 20% 이내 2% 이내

변경 99% 이상 삭제  1 % 이내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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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○ 별 정 책정  조정 - 안 제3조제2항 련【별 2】

  계 4  이상 5 6 7 8 9 전문경력

   행 100% 1%이내 7%이내 23%이내 33%이내 30%이내 6%이상 -

변경 100% 1%이내 6%이내 21%이내 33%이내 31%이내 7.5%이상 0.5%이내  

     - 능  공무  

  계 6 7 8 9

  행 100% 6%이내 42%이내 48%이내 4%이상

변경 0% 0%이내 0%이내 0%이내 0%이상

     - 연 공무  <신 >

  연 연 사

비 율 0% 이내 100% 이상

     - 별정  공무  

   ○ 별 정  조정 - 안 제4조 련【별 3】

 총계 정무

일반
별정  

계

능  

계

연  

계계 3 ~5 6 이하
전문

경력

  행 1,288 1 1,083 69 1,014 12 192

변경 1,288 1 1,282 69 1,211 2 4 <삭제> 1

 감 - - +199 - +197 +2 △8 △192 +1
  

3. 전문위  검토보고의  (전문위     )

   ○ 본 개정조례안은「 방공무 법」개정(법률 제11531 , ’12.12.11 일 개정,  

      ’13,12,12 시행)에 의한 방공무  종개편에 라 그간의 경변 를 반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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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일반

경력
경력 특정 특정

능
    (전문경력 )

               (임 제공무 )

정무 정무
특수경력

특수경력 별정
          (비 ‧비  등)

별정

                 (비 ‧정무특보 등)
계약

      하고, 6개로  종을 4개로 통합‧간 하여 인사 리의 율 ‧탄력 을  

      제고하 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【 개 편 방 안 】

          <   행 >                          < 개  편 >

     

   ○ 주 내 을 살펴보면

     - 능 의 경 , 업무특 에 라 존 일반 에 유사 렬이 있는 경 에는  

       1단계로 ‘ 리 ’으로 전 며, 2단계로 행정· 술 내 유사 렬로  

       시험을 거쳐 전 가 여 며, 존 에 유사 렬이 없는 경 에는   

       행정· 술 에 렬을 신 하여 일반 으로 전 .

     - 별정 의 경 , 비 ·비 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위의 공무 과 계  

       법령에  별정 으로 정하는 ‘의 전문위 ’은 별정 으로 존치 고, 그   

       업무 격에 라 고 의 전문  또는 랜 경험이 는 특수한 무 야에  

       장 재 이 필 한 경 에는 ‘전문경력 ’으로 정 며, 존 일반 에 유사  

        렬이 있는 경  전담 위를 정하여 일반  유사 렬로 전 고, 존  

        일반 에 유 렬이 없는 ‘ ’ 렬은 신 하여 일반 으로 전 .

 

     - 계약 의 경 , 이를 폐 하고 일정 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 제 일반 으로  

      전 며 채 당시 계약 간의 잔여 간동안 근무하 록 하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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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격 전 개

능
유사한 존 일반  렬이 있는 경 ⇨ 리  임  → 전 시험 

거쳐 유사 렬로 전

유사한 존 일반  렬이 없는 경 ⇨ 렬을 신 하여 전

별정

유사한 존 일반  렬이 있는 경 ⇨
해당 렬로 임 , 전담 위 정
→ 
전담 위평가  해제

유사한 존 일반  렬이 없으며
특정 전문 야 담당, 순 전보 곤란

⇨ 전문경력  정

유사한 존 일반  렬이 없으며
상당인  재 , 계 제적 격 ⇨ 렬을 신 하여 전

임 가 있는 위 ⇨ 임 제 일반

계약
비 ‧비 , 정무특보, 제 계 사 등
정무  보조‧보좌인력 ⇨ 별정

그  계약 ⇨ 임 제 일반

【 전  개  】

     - 이에 라 개정안은 능 공무  192명의 정 을 일반 공무 으로 통폐합  

       하고, 1)별정 공무  정  12명  7명은 일반 (전문경력  포함)으로, 1명은  

       연  정 으로 전 시키고, 계약 공무  96명은 임 제 또는 시간제 공무 으로  

       전 하 록 하 음.

       ․ 일반  정  : 1,083명 → 1,282명 (  199명)

       ․ 능  정  :   192명 →     0명  (감 192명) 

       ․ 별정  정  :    12명 →      4명  (감   8명)

       ․ 연  정  :     0명 →      1명  (    1명)

   ○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에 라 리  공무  총 정 (1,288명)의  

      변동없이 능 은 폐 하여 일반 으로 통합하고, 별정 은 위의 격에   

      라 별정 과 일반 으로 재 류하며, 계약 은 폐 하면  위의 격에  

      라 임 제 또는 시간제 일반  공무 으로 재 류하여 종별 정 과 정   

      책정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

1) 별정직 12 (비  4, 기 4, 체육지도사 2, 화생방 1, 기록물 리 1) ⇒ 일반직 7

   【행정직  6( 기4, 체육지도사2), 전문경력  1 (화생방)】, 연 직 1 (기록물 리)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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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○ 검토결과 정 조정에 라 추가로 는 비 은 없으며, 6  이하 능   

      공무 과 일반 공무  간 종 통합을 통해 수 종의 상 적 박탈감 해   

      사 작에 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며, 상위법령에 저촉 거나 조문에 별다른  

     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.

   ○ 다만 능 이 일반 에 통합  경  이들 , 사무 의 능 은 재 행정 렬  

      일반  공무 이 수행하는 행정 및 정책 무를 담당할 수  있음. 이들의   

      경 , 종 통합에 라 담당 무의 격이 바뀌게 므로, 새로  무적응과  

      업무의 율적 수행을 위한 재 육과 과 리 등을 통해 종 통합으로 인한  

      업무 율  저하가 발생  않 록 철저한 비가 필 하다고 보여 .

4. 심사결과 : 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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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구조문 대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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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일반직 능직 <삭 > 별 직․· 무직

비 율 78% 이상 20% 이내 <삭제> 2%  이내

구분 4 이상 5 6 7 8 9

비율 1%
이내

7%
이내

23% 
이내

33% 
이내

30% 
이내

6% 
이상

구분 6 7 8 9

비율 6% 이내 42% 이내 48% 이내 4% 이상

구분 5 상당 6  상당 7  상당 8  상당 9  상당

비율 0% 34% 
이내

51% 
이내 15% 이상

구 분 연구 연구사

비 율 0% 이내 100% 이상

구 분 일반직 별 직 ․ 무직

비 율 99% 이상 1% 이내

구분 4  이상 5 6 7 8 9 문
경력

비율 1%
이내

6%
이내

21% 
이내

33% 
이내

31% 
이내

7.5%
이상

0.5% 
이내

구분 5 상당 
이상 6  상당 7  상당 8  상당 9  상당

비율 0% 
이내

30% 
이내

55% 
이내 15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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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별

직 별
 계 본 청 구의회

사무국 보건소 동

  계 1,288 1,288

무직 1 1

일반직계 1,083 1,083

3 1 1 - - -

4 7 5 1 1 -

5 61 30 2 11 18

6
이하 1,014 1,014

<신    >

별 직계 12 12

<신    >

<신    >

능직계 192 192

   별

직 별
 계 본청 구의회

사무국 보건소 동

  계 1,288 1,288

무직 1 1

일반직 계 1,282 1,282

일

반

직

3 ( 행 과  같 음)    

4 ( 행 과  같 음)    

5 ( 행 과  같 음)  

6 이하
소계 1,211 1,211

문
경력
소계 

2 2

별 직 계 4 4

6  상당
이하 4 4

연구직 계 1 1

연구사 1 1

<삭     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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